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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암환자
의건강보험본인부담률인하정책시행전후1년동안서울의한종합전문병원
에 폐암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CT처방 변화를 비교하고 CT처방 여부와 관련
된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률의 변화가 의료 처방행
위에미치는영향을 파악하고자하였다.
암환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이 시행된 2005년9월 전후 1년간 서

울소재의 한 종합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 총
401명을 대상으로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검사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하제 도입 후 10%로 변경된 후 의사의
CT검사 처방양상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환자별 특성과 방문 건수 당
특성으로 나누어 Chi-squaretest분석 하였고,성,연령,진료유형,병기,치
료형태,진료과별,내원 전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CT유무로 환자 개인별
CT 처방건수에 대해 본인부담인하제전후로 처방변화가 있는지 unpaired
t-test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CT처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부담 인하제 전후 진료유형별 분석을 보면,본

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입원유형이 905건(53.2%)로 많았으나 본인부담 인하
제후에는 외래 유형이 758건(61.6%)로 많아 진료유형의 변화가 있었고 진
료의 유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외래의 경우 CT처방이 입원보다
0.62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입
원보다 외래환자들이 경우 환자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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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본인부담 인하제 시행 전후 성,연령,병기는 환자별 특성과 CT
건수 비교를 위한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CT처방과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본인부담 인하제를 하나의 독립변수로 적

용하여 CT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이는 폐암은 진료 특성상 치료방법이 비교적
표준화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 인하제도 도입 후에도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
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인 암환자의 본인

부담 인하제 도입 전 후 처방양상의 변화를 통해 보건정책의 변화가 의사
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의사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면,보험급여수준의 변화 즉,본인부담률의 변화보다
는 환자 질환의 진행 상태나 이에 따른 치료방법의 변화,진료 유형의 변
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는 상대적으로 중증도
가 높은 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의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시 불필요한 의료의 증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측면을 예측하고,질병의 중증도와 수가의 탄력성과의 관계
를 고려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제도 시행 후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가 진행

되어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행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경제적 수준과 보장성 강화 제도의 상호 영향성 등에 대
한 변수들이 추가 되어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  본인부담 인하제, 보장성 강화, 처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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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1977년부터 실시된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 그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
대하는 등 국민 모두가 의료기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는 어려
움을 많이 해소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암과 같이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진료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과도하여 보장성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신정윤,2003).
2004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61.3%로 OECD국가 대부분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인 것에 비해 보장성이 낮으며,특히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율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못 미치고(암
환자 급여율 47%,‘05.3월)있음이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2005).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전락의 주요 원인이며,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부담 경감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회보장
학회와 중앙일보 공동조사(‘05.6월)에 따르면 질병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
로 전락하는 원인의 3위로 조사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비 부
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고,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하기위한 추진 방향으로 2005년 보장성 강화방안
을 마련하였으며,이는 상병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암,심장질환,뇌
혈관질환을 선정하여 2005년 9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하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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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의료 이용시
지불하여야 할 총 지출액 중 일부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본인부담
율의 인상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체에 변화가 없더라도 진료비 가운데 본
인부담액을 높이고 급여비를 줄여 의료 수요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
격변수이므로 이의 인상은 의료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급여비를 줄이는 간
접효과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최인미,1988)반면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수요의 감소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유인수요의 창출과 진료강도
의 강화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노인철외,1989).
의료이용과 관련된 요인들 중 가격부분을 살펴보면 의료이용에 있어서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며(Freiman,1998)건
강보험에서 본인부담률은 환자가 의료 이용 시 직면하는 가격으로 보험급
여수준의 변화 즉,본인부담률의 변화는 환자와 의료공급자의 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다(Pauly,1986)고도 보고 있다.이와 같이 건강보험체제에서 본
인부담제도의 변화는 의료이용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의료자원의 효율
적 배분을 위한 기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박지연,2002).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할 때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본인부담율의 변

화는 의료수요자의 수요형태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에 있어서도 진료형태
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측되며,병원 경영에 영
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료 기관및 의료인의 반응은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행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며 의료보험제도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변화도 커진다(Glaser,1970:Roemer,1978).
한편,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CT나 MRI와 같은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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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고,2004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백만 명당 CT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31.5대이며,이는 199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이 보고
되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CT의 본인부담률은 다른 급여항목들과
는 달리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
어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2005년 9월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
담률 인하정책으로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되어 급여항목 중 가장 큰 폭
으로 본인부담률이 인하 되었다.암환자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폐암의 경우 진료행위별 총 진료비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이 확인되었고(홍경란,2001),2004년에 있었던 외래 암환자의 본인
부담 인하제 도입 전후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 변화연구에
서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CT항목의 진료비증가가 확인되었다.(박동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제도 전후 CT처방 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의료비의 본인부담률과 의료공급자의 처방양상의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
과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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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건강보험의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9월부터 시행된
암환자의건강보험본인부담률인하 정책 시행전후 1년 동안의 한종합전문병
원의폐암환자들의CT검사의 처방양상을 비교분석하여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본인부담률이의료처방행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본인 부담률 인하정책 시행 전후 1년간 내원한 폐암환자군의 특
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본인 부담률 인하정책 시행 전후 1년간 폐암환자의 CT검사 처
방양상을 분석한다.

셋째,CT처방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변화가 있는 경우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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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건건건강강강보보보험험험의의의 보보보장장장성성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발전되었다.건강보험이란 예측이 가능하고 우발적
인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
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술적 기초 하에 의료수
요를 상호분담,충족하는 사회적 형태를 말한다(유승흠,1990).건강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된 건강보험의 목적을 보면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
망에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적
은 사회보장의 증진으로 볼 수 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도입하면서 의료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자리 잡았으며,의료는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또한 국민
의 의료 욕구가 증가되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의료보장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불능력(abilitytopay)에 구애받

지 않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여(정형선,2005)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급여 내
용 중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적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따라
서 보장성이라는 의미는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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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자외 , 2005).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질병
구조 또한 전염성・급성질환에서 만성・중증질환으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는 의료욕구의 증가로 이어져 신의료기술의 발
달과 고가의약품 사용증가로 인해 비급여 항목의 지출은 급여비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노미윤 , 

2006).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통상 본인부담률을 통해 비교되는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OECD health data의 주요 보건의료 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율은 1990년도와 비교하
여 2001년도에 34.09%의 증가 (백분율 )를 보여 OECD의 평균 증가율인
16.10%보다 두배 수준으로 나타났고 ,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7.3%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2.5%)를 제
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연 평균 2.05%의
증가율을 보였고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 또한 36.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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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 (200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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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제제제도도도와와와 처처처방방방행행행위위위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란 의료,의약,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당시에 의료비용의 일부를 혜택
받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문옥륜등,2000).건강보험에서 본
인부담을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는 보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이용 때문에
중요한 경제지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자원이용의 한계편
익이 제로에 가깝거나 아주 작을 때는 그러한 이용을 자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의료이용의 억제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본인 부담이 적용되는 것
이다.즉,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moralhazard)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역
동기부여의 한 방편에 해당한다(양봉민,1996).이러한 이유로 의료보험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수단의 하나로 본인일부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본인부담제도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은 비용부담
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실질적인
이용을 줄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희,2005).다시 말해,건강보험
에서 본인부담률은 환자가 의료 이용 시 직면하는 가격으로,보험급여수준
의 변화 즉,본인부담율의 변화는 환자와 의료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이론(Pauly,1986)에 근거하여,보험급여수준의 향상으로 이내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의료이용자들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의료이
용을 늘릴 수 있고,의료공급자들은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과 처방약 서비
스이용에서 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환자가 전체 비용을 인
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보험자에 의해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점,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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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해 계산된다는 점에 의해 진료 강도와 처방강도를
강화 할 수 있다(박지연,2005).최적의 본인부담률은 이러한 경제적 위험
감소의 효과와 의료수요 증가의 효과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부담제도의 역할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Zeckhauser,1970).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음은 앞에서도
거론되었지만,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환자본인부
담률은 부려 43.6%로 추정된다.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의 변화추세도 건강보
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2001년부터 2004년간
의 환자본인부담률의 변화를 보면 34.5%에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4년에는 43.6%로 4년간 9.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1).

표 1.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증가 추이

자료:김진현,고액・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건강보
험포럼(2004)

연도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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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암암암 환환환자자자 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 인인인하하하제제제

우리나라의 본인일부부담제도는 요양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을 종합전
문요양기관의 경우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CT는 50%)을 부담하
고,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및 요양기관의 소재지,요양급여비용 총액,
환자의 연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
관의 경우는 50%를 부담하게 된다.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조제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자의 연령,투약일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표 2).이와 같이 요양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경증질
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강하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최병
호,2004).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주요 암의 급여율 현황을 보면 본인부담

률은 평균적으로 50%를 웃도는 수준이며 (표 3)이는 환자의 진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표 4)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
장율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정복 추진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말기

암 환자 의료비 지출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분석결과 말기암 환
자의 1년간 총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9개의 변수 중 항생제
비용과 CT료가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04년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발표한 CT촬영 청구실태 분석결과를 보면,2003년도에 비
해 CT촬영건수가 11%증가하였으며,세부적으로 CT다빈도 10순위 상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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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본인부담 비용표

자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장 제22조(개정 2006.12.30)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22조제1항관련 )

1.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 입원진료 (나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
우를 제외한다 ) 

 -중략- 

     요양급여비용총액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이 호에서
같다 )의 100분의 20

  나 .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가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함
기관종별 소재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조건 본인부담액

종 합 전 문 요
양 기 관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
여비용총액-진찰료총
액 )×50/100

종 합 병 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
×50/100

읍 ·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45/10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금액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
양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
×40/100

읍 ·면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5/10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
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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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5.3월 주요병원 진료비(비급여 포함)실태조사 결과

주.환자부담은 법정본인부담,법정비급여,선택진료비,임의비급여 등 환자
가 직접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 모두 포함

자료:보건복지부,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5)

황에는 폐암이 전체적으로는 6위,종합전문기관과 종합병원으로는 3위로
빈도가 높은 상병으로 나타났다(표 5).
2005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암․심장․뇌

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0%(CT포함)로 경감하
고,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시행하였다.이중 암환자는 건강보험 암환자 등록
제도를 통해 적용되는데,이는 암으로 확진 받은 환자가 병원 또는 건강보

순
서
질병코드
(ICD-10) 질병명 입원과 외래 급여율총진료비 환자부담(주)

1 C92 골수성백혈병 30,618,409 13,453,846 56.1
2 C53 자궁경의악성신생물 8,956,981 5,638,715 37.0
3 C50 유방의악성신생물 8,975,012 5,162,377 42.5
4 C34 기관지및폐의악성신생물 9,311,248 4,897,833 47.4
5 C54 자궁체의악성신생물 7,394,278 4,688,195 36.6
6 C20 직장의악성신생물 8,693,905 4,646,039 46.6
7 C22 간및간내담관의 악성신생

물 8,018,588 4,301,428 46.4

8 C16 위의악성신생물 7,859,134 4,217,032 46.3
9 C18 결장의악성신생물 7,883,121 4,161,495 47.2
10 C19 직장S상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6,534,296 3,436,85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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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04-2005년 급여 확대 추진현황

자료:최숙자・김정희・이상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미・계획・실
제,건강보험포럼 (2005)

시기  내용

2004.1.1

암환자및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 진료비를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추가
한시적 비급여 +62개 항목중 10개 항목 보험급여
동종 말초 혈액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2004.3.1 감마나이프등 뇌정위 수술 보험급여
항암제 이레사정 보험급여

2004.7.1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실 (6개월 300만원)
정관・난관 복원술 급여
항암제 투여기간 확대 (6차→9차)

2004.8.9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환자 주사제 (암비솜,반
코마이신)급여확대
만성간염환자 약제 투여기간 확대 (제픽스 1년→2년)

2004.12.1 풍진검사,선청성 기형아검사,미숙아치료약제 급여

2005.1.1

MRI급여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무통분만 산정기준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 질환의 산정특례확대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2005.1.15 두개강내 신경 자극기,미주신경자극기 급여
인공와우 급여

2005.4.1 장애인보장구 (전동휠체어,전동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추가

2005.8.1
암,심장질환,뇌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등을 중심으
로 관련된 100/100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일부 본인부담항목으
로 전환.

2005.9.1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 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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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CT청구 다빈도 10순위 상병현황 (종합전문요양기관)

주.CT촬영건율:CT진료비 청구기관의 상병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CT청구건수비율
(2004하반기 42개소)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년하반기 CT촬영 청구실태 분석결과 (2005)

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암 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비(CT등의 고가장비 사용료 포함)의 10%만을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표 6).
암 환자 등록제도는 암 치료비에 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암환자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
단,2006).

순위 상병기호 상병명 CT건수 CT촬영건율(주)

2003하반기 2004하반기
1 C16 위암 30,601(7.7) 24.6 22.6
2 C22 간암 28,561(7.1) 39.9 36.6
3 C34 폐암 17,986(4.5) 26.7 24.9
4 I63 뇌경색증 11,565(2.9) 5.6 5.7
5 S06 머리내손상 10,402(2.6) 51.2 53.2
6 C18 결장암 10,121(2.5) 23.1 21.2
7 C20 직장암 8,965(2.2) 22.0 19.8
8 K74 간경화증 7,338(1.8) 9.3 11.7
9 S02 두개골골절 6,339(1.6) 28.1 31.2
10 C50 유방암 6,296(1.6) 6.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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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제제444조조조 중중중증증증질질질환환환자자자 산산산정정정특특특례례례 대대대상상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구구분분분 대대대 상상상 특특특정정정기기기호호호

1
[별지]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D00～D09,D32～D33,D37～
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별첨]의 관
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별첨]의 관혈
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자료;보건복지부,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및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고시_개정 (2005)

현 행 개 정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본인일부
부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2조제1항 [별표2]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
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
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
--------------------------------------------------
다만,제4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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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111)))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 진진진료료료비비비 실실실태태태 관관관련련련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우선 여러 연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어왔다.이런 연구들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을 이용한 자료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수납계산서를 이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
단 자료는 전국적인 조사 자료로서 환자의 주상병과 법정본인부담,보험자
부담및 법정비급여의 구체적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항목별 비급여 본인부
담의 비율까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주로 진료내역과 통보내역이 다른,비급
여 진료비의 비율이 높은 요양기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의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반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
의 경우 대부분 접근 용이성이 표본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과 특정 종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신뢰성과
대표성의 현계라는 현실 여건 하에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이나마 본인부담의
규모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우선,진료내역 신고자를 토
대로 한 분석한 연구로는 이진경(2002)의 연구를 통하여 연도별 본인부담
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입원부문의 총 본인 부담률은 1995년에
45.8%로 가장 높았으며,2001년에는 34.4%를 나타냈다.요양기관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이현실(1993),김창엽(1999)의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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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상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진료과목에 대하여 총 본인부담율은
42~52%의 분포를 보였다.
2005년 9월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전후의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변화에 대하여 국민건강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
병원의 입원환자의 부담률은 52.0%에서 44.3%로 7.7% 경감하였음이 나타
났다.또한 몇몇 상병에서는 환자의 총진료비가 일부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보건복지부,2005)암환자 급여항목의 진료비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지만 홍경난(2001)은 한 종합전문병원에서의 암환자의 초진부터 사망
시까지의 진료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특히 폐암의 경우 진료행위
별 총 진료비 분석시 CT검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암환자의 진료내역 분석에 초점을 두
고 있으나,암환자들이 적어도 1년 동안 3회 이상 입원과 외래방문을 반복
하고 치료의 양상이 변화하며 등 암환자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각 암한자의 병기 및 개별적인 진료양상의 다양한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22)))본본본인인인부부부담담담 변변변화화화와와와 진진진료료료처처처방방방행행행위위위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의 변화와 처방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는
데,약품의 처방행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장선미,2001)는 처방행위를 분
석함에 있어서 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인 본인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
며,이의경등 (2003)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소화기관용제를 제외한 후의 처방
률을 전후 비교하였는데,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한 후 처방률이 19%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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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암 및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방문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한 후 의료공급자의 처방행위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는데,박지연(2005)에 의하면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2003년과 2004년의 약제비 자료를
이용하여 환자특성,지역특성,질병특성,본인부담률 인하를 사용한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분석결과 본인 부담률 인하에 따라 방문일당 약제
비,방문일당 투약일수,방문일당 약제비 모두 증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의
료공급자의 처방행위에 본인부담률 인하가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박동
아(2006)의 연구도 역시 2004년 암질환자의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제도의
도입전후 의료 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대장암환자들
의 전산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분석결과 외래진료비는 0.81%증가되었고 다중회귀분석결과로는 제도시
행이 총 진료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확인 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모형의 설명력 또한 낮게 나타나 제도와 진
료비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가 충분하지 않았다.이
는 대장암이라는 상병의 특성상 제도 도입이전에 높은 본인부담금 하에서
도 미충족 의료수요문제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며,대장암의 진료
특성상 표준화된 치료방법으로 인해 가격감소에도 불필요한 의료이용증가
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인하
제 전후 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이중 CT항목은 제도
시행 후 종합전문병원일수록 CT항의 진료비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 19 -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이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를

보면,서종록외 (1997)의 연구에 의하면 CT보험후의 CT의 이용량은 증가하
였으나 청구에 대한 심사통제가 강화되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선
희 (2006)의 연구에서도 2005년 MRI검사의 보험급여후의 MRI검사 건수의
변화는 MRI검사건수가 그 전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고,이는 보험급여 적
용이 MRI검사건수를 적게 결정짓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위의 두 연구는
모두 요양기관의 진료비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로 신뢰성과 대표성의
현계를 가지고 있으나 본인부담률과 처방양상의 변화의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크거나 작게 의료

공급자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나,구체적인 요인분석
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며,각각의 연구에서는 상병,또는 처방내역,처방항
목등에 대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또한,처방행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보다는 진료비 변화 분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 문헌으로는 의료보험과 의료이용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Andersen등(1973)이 소득과 의료이용 관련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1950년대
까지는 소득변수와 의료이용이 크게 관련이 없다가 이후 1960년대 고소득
층의 외래 방문량이 높았고 이후엔 저소득의 외래 방문량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여 소득과 진료이용의 정관계에 대해 연구하였고,Hay(1982)는 경제
적 장벽의 완화로 의료보험 도입이 의료이용을 증가시킴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인부담율과 의료공급자의 처방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환자의 본인부담 여부가 약제처방과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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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Hillman(1999)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약제비 억제를
위해 처방약에 대한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여 약제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결과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발생은 의사들이 약비용에 대해 금
전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 안에서 약제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약제비,본인부담과 약제 선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Bahland
Briescacher(2004)의 본인부담제가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선택시
고가의약의 이용률을 낮추는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으며,Rector(2003)는
본인부담제가 의사의 고혈압 약물에 대한 브랜드 선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아냈다.DouglasLundin(1999)에 의하면,환자의 본인부담여부는 의사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음을 분석했다.
Smith(1993)은 일인당 총 약제비용과 처방건당 약제비를 분석하면서 본인
부담액과 환자특성 변수,즉 환자의 본인부담액,거주지역등이 영향을 미침
을 발견하였다.
한편,Hillman(1986)과 Banta(1983)등은 CT나 MRI와 같은 고가검사의 증

가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가 규제 정책들을 통해 의사
의 처방 행태를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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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이 연구는 암환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이 시행된 2005년9월 전후
1년간 서울소재의 한 종합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검사의 본인부담률이 외
래 입원 환자 모두 본인부담률 50%에서 암환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인
하제 도입으로 10%로 변경된 후 의사의 CT검사 처방양상의 변화를 비교
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그림2].

2004.9~2005.8 2004.9~2005.8

그림2.연구 설계

 폐암환자의 

CT처방건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50% → 10% 로 인하
 폐암환자의     

CT처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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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이 연구는 암환자 건강보험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이 시행된 2005년9월 전
후 1년간 서울소재의 한 종합병원에 폐암(한국 표준 질병 분류코드 C34)으
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환자의 전자청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외래/입원,진료형태,CT처방 건수 및 내역은 건강 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며,환자의 성,연령은 병원의 원무 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폐암환자를 대상군으로 하였는데,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표 7)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폐암은 남성,여성 모
두에서 높은 순위의 발생률은 나타냈으며,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 우리

표 7.암 발생률

자료:보건복지부,1999-2001년 국가 암 발생 통계결과,2005

순위
남자 여자

부위 건수 10만명당
발생률 부위 건수 10만명당

발생률
1 위 41,927 58.58 위 21,886 30.83
2 폐 30,148 42.12 유방 18,249 25.70
3 간 30,007 41.92 대장 13,940 19.63
4 대장 17,352 24.24 자궁경부 13,084 18.43
5 방광 5,492 7.67 폐 10,695 15.06
6 식도 5,024 7.02 간 9,825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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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암 사망률(표 8)상에서도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거나 지속적으로 사망
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표 8.암 사망률

자료:통계청,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2005

년도 각종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체
1994년 112.7 18.8 28.8 23.0 5.6 4.4
2004년 133.5 27.5 23.2 22.6 12.2 6.3
증감 20.8 8.7 -5.6 -0.4 6.6 1.9

남자
1994년 144.0 28.0 36.5 34.9 5.7 5.1
2004년 169.9 40.6 30.1 34.0 13.5 7.2
증감 25.9 12.6 -6.4 -0.9 7.8 2.1

여자
1994년 81.0 9.5 21.1 11.0 5.6 3.6
2004년 96.9 14.3 16.3 11.1 10.9 5.4
증감 15.9 4.8 -4.8 0.1 5.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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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변변변수수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기간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암환자의 본
인부담인하정책 시행전후이다.이 기간 동안 처방하여 청구 후 심사 결정
된 CT검사 건수를 종속변수로 한다.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에서 분류
된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검사로 이 연구에서는 폐암과 관련된 흉부전산화단
층촬영검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 포함)의 처방건수를 대상으로 하는데,폐
암환자의 특성상 각각의 기간에 입원,외래로 동일한 수진자가 수회 방문
하므로 각 기간 동안 환자 개인별 CT처방 건수의 평균으로 한다.
독립변수에서는 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연령을 구분하였으며,진료

과는 진료를 받은 기간의 해당 주치의의 진료계열로 나누었다.주치의 처
방 특성이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 주치의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병
기는 1997년 개정된 폐암 병기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고,조직학적 분류
로는 임상적 경과와 치료효과에 대한 반응이 판이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
포폐암으로 분류하여 전체폐암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으로
제한하였다.외부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온 경우에는 초진시 CT를 촬영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외부병원에서 CT를 촬영했는지 유무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치료형태는 병원 내원의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암의 주요
치료방법인 수술(종양제거술,림프절 절제술등 건강보험 청구 시 폐암의
외과적 치료를 위해 ‘수술’항목으로 표시되어 청구되는 항목)과 항암요법
(의약품 분류번호 421에 해당하는 약제),방사선 요법을 하는 경우,그 외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변화로 인해 내원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항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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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사선 요법,수술은 반드시 분리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병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병용 요법으로 분류하였다.(표 9)

 표 9. 연구에 사용된 변수

구구구 분분분 변변변 수수수 명명명 세세세 부부부 항항항 목목목 정정정의의의

종속
변수 CT검사 건수

2004년9월부터2005년8월까지1년간과시행
후인2005년9월부터2006년8월까지1년간폐
암환자의개인별 CT처방건수(심사결정된건
수임)

독립
변수

환자
특성

성 남,여

연령 60세미만,60~69세,70~79세,80세이상

공급자
특성

진료과 흉부외과,호흡기내과,종양내과

진료유형 입원,외래

내원 전
외부병원
CT촬영

유,무

질환
특성

병기 stageI(II),III,IV

치료형태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보존적 치료,병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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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분분분석석석 모모모형형형

암환자는 특성상 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
게 되며,환자의 암병기에 따라 환자의 내원간격과 치료방법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환자의 치료경과에 따른 추적 연구시 환자의 질환상태와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혼란변수가 발생 할 수 있고,CT검사는 환자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촬영하므로 촬영 간격에 따른 차이가 발생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간별로 환자군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본인부

담인하제가 도입된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동안과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까지 1년동안 각각 신규환자로 내원하
여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인하
제가 시행된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환자 개인별
CT처방양상을 비교하고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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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연구 분석의 틀

환자특성 공급자특성 질환특성

성
연령

진료과
진료유형
외부CT
촬영

병기
치료형태

본인부담 인하제전
CT처방건수

χχχχ²²²²    ,,,t-test

본인부담 인하제 후
CT처방건수

GroupA
2004년9월부터
2005년8월동안
내원한 신규환자

GroupB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동안
내원한 신규환자

로지스틱

CT처방 변화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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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에서는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제 도입 전후 1년간 폐암환자의
CT검사 처방양상 변화여부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2004년 9월부터 2005년8월까지 1년간,2005년9월부터 2006년8월까

지 1년간 각각의 기간에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신규 환자군을
연구대상으로 환자당 특성과 방문 건수당 특성으로 나누어 Chi-squaretest
하였다.
둘째,각각 환자군을 성,연령,진료유형,병기,치료형태,진료과별,내원

전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CT유무로 환자 개인별 CT처방건수에 대해 본인
부담인하제전후로 처방변화가 있는지 unpairedt-test분석하였다.
셋째,방문당 CT처방여부 관련 요인분석을 위해 방문당 CT처방 유무에

대하여 Chi-squaretest하였다.
넷째,방문당 CT처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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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의의의 특특특성성성

111)))방방방문문문환환환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암환자의 본인부담인하제가 시작된 2005년 9월을 기
준으로 전후 1년간 폐암으로 확진 후 진료를 받은 신규 환자군(GroupA,
B)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환자군의 대상자수는 총 401명이며 이중

본인부담인하제전 환자 수 (GroupA)는 233명,본인부담인하제후 환자 수
(GroupB)는 168명으로 65명 감소하였다.성별로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모두 각각 158명(67.8%)와 110명(65.5%)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환자연
령별로는 60~69세가 본인부담인하제전 87명(37.3%),인하제후 53명931.6%)
로 가장 많았으며,그다음은 70~79세로 각각 56명(24%)와 36명(21.4%)으로
고령 환자가 많았다.병기별로 보면,모두 stageIV의 말기 폐암 환자군이
본인부담인하제 전 88명(37.8%),후 72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III으로 각각 70명(30.0%)과 50명(29.8%)를 나타냈다.성별,연령,병기에서
분포의 차이는 본인부담인하제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CT유무에서는 CT를 촬영한 환자가 본인부담 인하제
전 40명(17.2%)에서 본인부담 인하제 후 45명 (26.8%)로 증가하였으며,이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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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방문환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p<0.05 

변수 구분 본인부담
인하제 전(A)

본인부담
인하제 후 (B) χ²값

성
남 158(67.8) 110(65.5)

0.24
여 75(32.2) 58(34.5)

연령

60세미만 67(28.8) 54(32.1)

3.64
60~69세 87(37.3) 53(31.6)

70~79세 56(24.0) 36(21.4)

80세이상 23(9.9) 24(14.3)

병기

I,II 75(32.2) 46(27.4)

1.38III 70(30.0) 50(29.7)

IV 88(37.8) 72(42.9)
내원 전
외부
CT촬영

유 40(17.2) 45(26.8)
5.41*

무 193(82.8) 123(73.2)

계 233(100) 1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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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방방방문문문건건건수수수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이 연구에서 대상자는 폐암환자로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1년간을 기간으

로 한다.그러나 암환자는 상기 기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므로,한 환자가 치료기간동안 진료유형상 입원과
외래가 반복되고,치료유형과 진료과도 변화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중복건
을 허용하여 방문건당으로도 일반적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였다.
본인부담 인하제 전 후 신규환자의 진료유형 및 치료형태별 특성을 분석

한 내용으로 본인부담 이전에 내원한 총 표본건수는 1701건이었고 본인부
담인하제 후는 1230건으로 471건 감소하였다.
방문건수로 일반적 특성을 분석 하였을때 성별에서는 본인부담인하제전
후 여성의 비율이 35%(596건)에서 31.1%(370건)으로 분포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연령은 본인부담인하제전에는 60~69세 연령이 38.9%(662
건)이었으나 본인부담인하제후에는 60세미만 연령군이 40.2%(494건)으로
증가하였고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병기별로는 stageIV인
그룹이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에도 유의하게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보였다.내원전 외부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건은 본인부담 인하제
전 16.1%에서 본인부담인하제 후 3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분
포를 보였다.(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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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방문건수의 일반적 특성
단위:건(%)

*p<0.05, **p<0.01, ***p<0.001,

변수 구분 본인부담
인하제 전(A)

본인부담
인하제 후 (B) χ² 값

성
남 1105(65.0) 860(69.9)

7.94*
여 596(35.0) 370(30.1)

연령

60세미만 592(34.8) 494(40.2)

42.34***
60~69세 662(38.9) 354(28.8)

70~79세 344(20.2) 257(20.9)

80세이상 103(6.1) 125(10.1)

병기

I,II 423(24.9) 258(21.0)

13.63*III 580(34.1) 385(31.3)

IV 698(41.0) 587(47.7)

내원 전
외부
CT촬영

유 273(16.1) 405(33.0)
114.35***

무 1428(83.9) 825(67.0)

계 1701(100) 1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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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형으로 보면,본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입원이 905건(53.2%)로 많

았으나 본인부담 인하제후에는 외래가 758건(61.6%)으로 더 많아졌으며 이
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료과별로는 흉부외과가 본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728건(42.8%)이었고,본
인부담 인하제후에도 540건(44.4%)로 많았으며,그다음이 호흡기내과로 각
각 697건(41.0%)와 532건(43.3%)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종양내과는
221건(13.0%)에서 99건(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료형태에서는 항암약물치료가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각각 733건

(43.1%)과 572건(46.5%)으로 가장 많았고,그다음은 보존적 치료로 725건
(42.6%)과 479건(38.9%)이었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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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방문건수의 진료유형 및 치료형태별 특성
단위:건(%)

  ***p<0.001, 

변수 구분 본인부담
인하제전 (A)

본인부담
인하제후(B) χ² 값

진료
유형

입원 905(53.2) 472(38.4)
63.03***

외래 796(46.8) 758(61.6)

진료과

흉부외과 728(42.8) 546(44.4)

19.52***
호흡기내과 697(41.0) 532(43.3)

종양내과 221(13.0) 99(8.1)

치료방사선과 55(3.2) 53(4.3)

치료
형태

보존적 치료 725(42.6) 479(38.9)

5.95

수술 75(4.4) 54(4.4)

방사선치료 64(3.8) 57(4.6)

항암약물치료 733(43.1) 572(46.5)

병용요법 104(6.1) 68(5.5)

계 1701(100) 1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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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CCCTTT처처처방방방 변변변화화화 비비비교교교

111)))환환환자자자당당당 CCCTTT처처처방방방 수수수 분분분포포포 비비비교교교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CT처방 변화의 비교를 분석하였는데 횟수별로 촬

영하는 양상을 보면 보통 1회 촬영하는 경우가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후
모두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에는 2회 촬영하는
환자가 많았으나 본인부담인하제도 후에는 촬영을 하지 않는 환자가 더 많
게 나타났다.또한 신규폐암환자가 1년 동안 내원하여 평균적으로 촬영하
는 CT검사는 1-2회인 경우가 많았으며,본인부담 인하제 전후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이는 해당기간동안 폐암으로 신규 내원하는 환자들의 통상
적인 CT촬영 횟수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적인 개념은 아니다(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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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CT촬영 횟수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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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환환환자자자당당당 평평평균균균 CCCTTT처처처방방방수수수 변변변화화화 비비비교교교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환자군의 CT처방 변화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표13)
CT처방은 각 기간 동안 방문한 환자의 개별 CT처방 건수의 평균으로

하였으며,폐암 환자들의 방문횟수가 상이하고,환자의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진료 시 매번 CT촬영을 하지는 않는 환자들도 존재하므로 개인별
CT처방 건수의 평균은 비교적 낮은 횟수를 보였다.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환자 개인별 평균 CT처방건수는 여자의 경우

1.71에서 0.98로 유의한 감소 소견을 보였으며,연령별로는 폐암환자의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70~79세의 연령군에서는 본인부담인하제후 CT처방
건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병기별로는 전 병기에
서 본인부담 인하제후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외부 병원에서 CT촬영 유무로 보면,외부병원에서 CT처방을
한 환자군이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로 평균 CT촬영건수가 1.03에서 1.42로
더 많았으며,외부병원에서 CT촬영을 안한 환자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에 평균 CT처방수가 1.64에서 1.20으로 유의한 감소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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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환자당 평균 CT처방수 (일반적 특성별)
단위:건

  *p<0.05

변수 구분
인하제전 인하제후

t값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
남 1.46±1.33 1.40±1.44 0.33 0.7442

여 1.71±1.48 0.98±1.03 3.32 0.0012*

연령

60세미만 1.87±1.51 1.53±1.44 1.26 0.2102

60~69세 1.55±1.54 1.15±1.34 1.57 0.1188

70~79세 1.29±1.02 1.33±1.33 -0.19 0.8470

80세이상 1.13±0.81 0.75±0.85 1.57 0.1239

병기
(stage)

I,II 1.43±1.04 1.13±0.96 1.57 0.1202

III 1.59±1.47 1.14±1.63 1.57 0.1202

IV 1.59±1.55 1.42±1.30 0.76 0.4483
내원 전
외부병원
CT촬영

유 1.03±1.03 1.42±1.01 -1.80 0.0761

무 1.64±11.42 1.20±1.42 2.73 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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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형에서는 외래의 경우 1.72에서 1.37로 유의한 감소 소견을 보였으
며,진료과별 분석에서는 흉부외과가 1.98에서 1.32로 유의한 감소소견을
보였 치료형태별로는 항암약물치료와 병용요법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
다. 반면 수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인하제 후에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14).

  표 14. 환자당 평균 CT처방수비교 (진료유형및 치료형태별 ) 
    단위 : 건

  *p<0.05, **p<0.01, ***p<0.001

변수 구분
인하제전 인하제후

t값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진료유형
입원 1.69±1.53 1.41±1.30 1.55 0.1212
외래 1.72±1.44 1.37±1.40 2.11 0.0354*

진료과

흉부외과 1.98±1.88 1.32±1.10 3.10 0.0023**
호흡기내과 1.63±1.41 138±1.47 1.26 0.2102
종양내과 2.96±2.41 3.00±3.04 -0.04 0.9671

치료방사선과 3.75±2.67 2.61±1.61 1.48 0.1513

치료형태

보존적치료 1.64±1.43 1.40±1.44 1.48 0.1405

수술 1.38±1.36 1.64±1.87 -0.94 0.3490

방사선치료 2.58±1.71 2.37±1.46 0.41 0.6857

항암약물치료 2.03±1.58 1.36±1.30 3.15 0.0019**

병용 요법 2.76±1.92 1.26±1.16 3.56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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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CT평균 처방 횟수 비교(치료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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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방방방문문문당당당 CCCTTT처처처방방방 여여여부부부 관관관련련련 요요요인인인분분분석석석

111)))단단단 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폐암환자의 방문 당 CT처방 여부를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카이제곱 분

석을 시행하였다(표15).
신규 폐암환자의 2년간 방문건은 총 2931건이었으며,이 중 방문시 CT

처방을 한 경우가 569건,CT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가 2362건이었고 CT촬
영을 하는 경우가 약 20%를 차지하였다.
본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방문당 CT처방을 하는 경우가 62.9%(358건)이

었으며 본인부담 인하제 후에는 37.1%(211건)로 감소하였으나 분포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방문 당 CT처방을 하는 건은 67.5%(384건),여

성은 32.5%(185건)이었고,방문 당 CT처방을 하지 않은 건은 남성은 66.9%
(1581건),여성은 33.1%(781건)이었으며 두 그룹 모두 남성의 분포가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에서는 방문 당 CT처방이 있는 경우와 CT처방이 없는 경우 모두

60세 미만의 연령이 분포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진료과별에서는 흉부외과가 방문 당 CT처방 유무에서 모두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진료유형 또한 CT처방여부에서 입
원보다 외래의 분포가 많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병기는 stageIV가 CT처방 여부에서 모두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

음은 stageIII가 높았고 stageI이 CT처방이 있는 경우 약간 더 많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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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치료유형은 방문 시 CT처방이 있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55.7%(317건)로 높았으나 방문 시 CT처방이 없는
경우는 항암제치료가 79.7%(1172건)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보였다.
방문 시 CT처방을 하지 않았지만 내원 전 외부 병원 CT촬영도 없는 경

우가 75.7%(1789건)이었으나 CT처방을 한 경우에 내원전 외부병원 CT촬영
이 없는 경우는 81.6%(464건)으로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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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방문당 CT처방 여부 특성 비교
단위:%(건)

 *p<0.05, **p<0.01, ***p<0.001

변 수 분 류 CT처방 무 CT처방 유 χ² 값
본인부담
인하제도

전 56.9(1343) 62.9(358) 6.91
후 43.1(1019) 37.1(211)

성
남 66.9(1581) 67.5(384)

0.06*
여 33.1(781) 32.5(185)

연령

60세미만 37.1(877) 36.7(209)

0.15
60~69세 34.7(820) 34.5(196)
70~79세 20.4(481) 21.1(120)
80세이상 7.8(184) 7.7(44)

진료과

흉부외과 43.6(1029) 43.1(245)

10.78호흡기내과 42.7(1009) 38.7(220)
종양내과 10.5(248) 12.7(72)

치료방사선과 3.2(76) 5.6(32)

진료유형
입원 46.7(1102) 48.3(275)

0.52
외래 53.3(1260) 51.7(294)

병기
stageI,II 22.1(522) 28.0(159)

9.49*stageIII 33.7(797) 29.5(168)
stageIV 44.2(1043) 42.5(242)

치료유형

보존적 치료 37.6(887) 55.7(317)

131.74***
수술 3.7(87) 7.4(42)

방사선치료 3.6(86) 6.2(35)
항암제치료 79.7(1172) 23.7(133)
병용요법 5.5(130) 7.4(42)

내원 전
외부병원CT

무 75.7(1789) 81.6(464)
8.69**

유 24.3(573) 18.5(105)
계 2362(100) 569(100)



- 43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평

균

CT 처방 무

CT 처방 유

CT 처방 무 37.6 3.7 3.6 79.7 5.5

CT 처방 유 55.7 7.4 6.2 23.7 7.4

보존적 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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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다다다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CT처방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방문시마다 CT검사

를 시행여부와 독립변수간의 영향에 대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환자군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표본수는
총 2931의 방문건수이고 이를 독립변수별로 구분 후 CT처방 여부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CT처방 여부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표 15의 로지스틱 모형은 적합하였

다.(p<.0001)
각 독립변수의 oddsratio를 설명하자면,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 환

자군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진료유형,병기,외부병원 CT촬영 변수
가 환자의 CT처방에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의 경우 입원보다 외래 내원 시 0.62배(95%신뢰구간 0.489 -
0.790)더 CT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입원보다 외래 진료시 CT처방
하는 경우가 적다),병기는 stageIII인 경우 조기인 경우보다 0.75배 더
CT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5%신뢰구간 0.571-0.980).
외부병원에서 CT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처방하지 않은 경우보다 0.76배
더 처방하는 것(95% 신뢰구간 0.374-1.379)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CT처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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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따른 요인 분석
n=2931

변 수 분 류 oddsratio 95% waldconfidencelimits
본인부담
인하제도

전 1.00
후 0.87 0.709-1.072

성
남 1.00
여 1.01 0.821-1.259

연령

60세미만 1.00
60~69세 0.92 0.727-1.165
70~79세 1.07 0.817-1.402
80세이상 1.00 0.682-1.484

진료과

흉부외과 1.00
호흡기내과 1.19 0.266-5.317
종양내과 1.20 0.860-1.669

치료방사선과 1.39 0.725-2.672

진료유형
입원 1.00
외래 0.62** 0.489-0.790

병기
stageI,II 1.00
stageIII 0.75** 0.571-0.980
stageIV 0.90 0.685-1.181

치료유형

보존적 치료 1.00
수술 0.91 0.587-1.418

방사선치료 0.88 0.497-1.548
항암제치료 0.28 0.215-0.351
병용요법 0.67 0.439-1.020

내원 전
외부병원 CT

무 1.00
유 0.76** 0.586-0.98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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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ⅤⅤ...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의 한 종합전문
병원에 폐암(C34)을 주상병 또는 부상병으로 하여 관련된 진료를 받은 환
자로써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자료이다.
이 연구의 틀은 대조군이 없는 본인부담 인하제 시행이 중재가 되는

pre-posttest의 설계이며,제도 시행 전후 1년간의 처방양상의 변화를 비교
하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으로 인해 질병의 진행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성숙
효과를 통제하기위해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후 내원한 신규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하지만,상기 자료로 본 연구를 분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

었다.
첫째,보험청구 자료이므로 독립변수를 얻는데 제한이 있었다.청구자료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증번호등)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폐암치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소득이나 가족력등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둘째,폐암환자의 경우 CT는 진단과 병기설정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임의비급여의 확률이 낮고,CT검사의 임의비급여 처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청구 자료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을 포함할 수 없었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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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셋째,2005년 9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1년 동안 폐암으로 진단되어 내

원한 환자군을 대상 선택하였다.이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이 3차
종합전문 요양기관이므로,건강보험 수급절차상 1단계 요양기관을 거쳐 내
원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초진시 타 요양기관에서 CT촬영을 하고 전원하
여 CT촬영이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또한 암환자의 특성상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있
어 일개병원의 자료로써 한계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자료가 가지는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진료비의 분석이 아닌 처방행위에 대한 양

적 접근으로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분석 할 수 있
었다.
둘째,폐암환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검사이며 암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제

중 가장 본인부담인하율이 낮아진 고가 검사인 CT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체적인 진료비 분석보다는 처방행위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혼란변수
가 적었다.
셋째,건강보험으로 청구된 환자들이므로 급여유형이 건강보험인 환자에

서 정확한 상병을 얻기가 용이하다는 것이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장점이
다.또한 환자의 전체적인 진료내역과 방문일수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파악
하기에는 유용한 자료이다.
연구방법에서는 암환자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며 치

료방법의 변화에 따라 진료과,주치의의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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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적인 특성과 치료유형에서는 한 환자에게 중복건이 발생될 수밖에 없
으므로,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을 방문환자와 방문건수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진료 유형및 치료형태는 방문건수로만 분석하였다.
기존 논문은 암 환자군을 상병군으로 분류하고 진료비에 대한 진료이용량
(총진료비)의 전후 비교분석 위주로 전체 의료이용량을 총 적용 대상자로
산술평균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처방양상에 대한 결과는 얻기
가 어려운데 반해 본 연구는 암환자의 진료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환자를
비교 분석하고 동일한 상병 안에서도 암의 병기,치료 유형등을 구체적으
로 세분화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질병구성(casemix)요인을 고려하여 의료
공급자의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 시행 1년 전후 기간 동안 신규 환자의 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종속변수인 CT처방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를 신규폐암환자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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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폐암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들 중 건강보험유형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환자 본인부담 인하제 시
행 전후 1년간의 CT처방양상을 비교분석하여 CT처방에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고 본인부담 인하제가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할 때에는 접근 용이

성이 표본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지역과 특정 종별에 한정
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신뢰성과 대표성의 한계점
을 가지고 있으나 (김정희,2005)대상 집단의 질병구성(casemix)요인에
의한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폐암으로 내원한 신규 환자수는 총 401

명이었고,이 중 본인부담 인하제 전은 233명,본인부담 인하제 후는 168명
으로 65명 감소하였다.방문건별로 보면,총 2931건이며 본인부담인하제전
은 1701건이었고 본인부담 인하제후에는 1230건으로 471건 감소하였다.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진료유형별 분석을 보면,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 환자군에서는 본인부담 인하제 전에는 입원유형이 905건(53.2%)로 많
았으나 본인부담 인하제후에는 외래 유형이 758건(61.6%)로 많아 진료유형
의 변화가 있었다.진료의 유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CT처방에도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외래의 경우 CT처방이 입원보
다 0.62배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입원보다 외래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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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환자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2006)에서는 2005년 9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로 암환자의

진료내역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으나,이중 입원 외래 분포의 변화
에 대한 통계분석은 없었다.그러나 폐암환자의 경우 외래 내원일당 진료
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이규식(1988)에 의하면 보험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은 수진율의 증가,수가 상승률,서비스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중 수진율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큰 요인임을 보고하였다.본인부
담 인하제 후 외래유형의 환자가 증가한 사유로는 해당 암 상병으로 진료
받은 당일 외래 진료분에 대하여 본인부담 인하제가 입원과 동일하게 적용
되어 환자들이 암상병으로 진료를 보는 당일,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나는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박동아,
2006).또한,외래 CT촬영건수의 차이가 두 그룹 간에 상이하게 나온 원인
은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 환자군에서는 진료 유형이 외래인 경우 폐
암 진단을 받는 초진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T처방건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에 CT처방양상이 증가했

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이는 보험급여수준의 변화 즉,본인부담율
의 변화는 환자와 의료 공급자의 행태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이론(Pauly,
1986)에 근거하였으며 외래의 본인부담 인하제 시행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대장암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전후 비교하여 CT항의 진료비가 외래
본인부담 인하제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이 보고 되었기 때문이다(박동아,
2006).보험급여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의료이
용자들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의료이용을 늘릴 수 있고,의료공급자들은
의료 서비스이용에서 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어 환자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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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보험자에 의해 지불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
료비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해 계산된다는 점에 의해 진료강도와 처방강도
가 강화 할 수 있으며,실제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 및 희귀난치
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율 경감제가 의료공급자의 처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박지연(2005)의 연구에서도 결과적으로 본인부담률 인하
에 따라 방문일당 약제비와 투약일수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환자 당 평균CT처방
건수는 본인부담 인하제전보다 제도 후가 약간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진료유형과 치료형태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여 본인부담 인하제라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었던 처
방행태의 변화 즉,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진료 강도와 처
방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박지연,2005)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
는데,이는 종합전문병원이라는 의료 공급자적 특성이 중증이 암환자가 많
이 내원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율 저하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처방형
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비록 본인 부담률이 인
하되었지만 CT는 고가의 검사로 환자에게 진료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약제보다는 의사의 처방형태 변화 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문 당 CT처방여부 관련 요인분석을 위해 CT처방유무에 대한 단병량

분석을 시행하였는데,성과 병기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CT처방이 더
증가되는 것을 보여준다.치료유형의 차이는 신규 폐암 환자들이므로 진단
을 위한 CT처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시 CT처방이 있는 경우는
보존적 요법이 많았고,항암요법은 항암제를 투여한 후 반응을 보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CT를 처방하게 되므로 방문 시 CT처방이 없는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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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암제 요법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이를 토대로 로지스틱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관련요인에서 치료유형은 CT처방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본인부담 인하제를 하나의 독립변

수로 적용하여 CT촬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이는 폐암은 진료 특성상 치료방법이
비교적 표준화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 인하제도 도입 후에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보건복지부(2007)에서 발표한
폐암 입원환자의 건당 본인부담 진료비의 변화를 보면,본인부담 인하제
전후로 건당 263만원에서 249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외래의 본인부
담 총 진료비 또한 160,668원에서 234,128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암이라는 상병의 특성상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에도 미충
족 의료 수요 문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인하제도가 처방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본인부담 인하제 시행 전후 성,연령,병기는 환자별 특성과 CT건수 비

교를 위한 t-tes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CT처방과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중 병기에서 stageIII인 경우와 치료형태에서 항암

치료인 경우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CT처방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이는 2006년 1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항암제 사용의 기준을 마련
하고자 고시한 항암제 권고안의 영향으로 보인다.항암제 권고안에서는 항
암화학 요법 시 항암제 투여 2-3cycle마다 CT를 촬영하여 반응을 평가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또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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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투여 시기는 통상 stageIIIA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의 영향을 배
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
다.



- 54 -

ⅥⅥⅥ...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는 2005년 9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인하제 도입 전후 서울 소재
한 종합전문병원에 내원한 폐암 환자군을 환자의 질환적 특성 분류로 나누
어 CT처방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후 비교 분석하였으며,본인부
담인하제로 인한 환자 특성의 변화를 토대로 CT처방양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고,CT처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였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신규 폐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진료유형 및 치료 형태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환자 개인당 CT촬영 횟수는 본인부담 인하제 전후 유의한 차이점
은 보이지 않았다.
셋째,CT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료유형이었으며 본인부담
인하제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CT처방의 증가가 발생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종합전
문병원의 특성상 중증의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므로 의사의 처방형태에 본
인부담인하라는 정책의 변화보다는 중증도와 치료유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Eisenberg(1985)는 처방의 변화양상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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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임상적 중증도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하였다.둘째
폐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진료 프로토콜이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고 이미
기존에 폐암 환자의 진료비수준이 높은 편으로 제도 시행 후에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의 증가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셋째,정책이 시행된
직후이므로 기간적으로 처방의 형태가 변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인데,
Hemminki(1993)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은 제도적 요인,경제적 요인이나
수요자측(환자)요인 외에 업무환경,의학 교육등 비경제적인 공급자측(의
사)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의사의
처방은 주로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처방 습관이나 교육 경
험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Raisch,1990)는 이론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처방행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면,보험급여수준의 변화 즉,본인부담

률의 변화보다는 2006년 1월에 시행되었던 항암제 권고안제도가 오히려 처
방의의 처방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이 연구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처방
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존에 여러 이론에서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Weiner,1991;Smith,1993)나 의사 개인의 특성(Williamson,1975;
박실비아,1998)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무엇보
다도,환자 질환의 진행 상태나 이에 따른 치료방법의 변화,진료 유형의
변화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종합전문병원의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언점으로는 첫째,앞으로 보장성 강화정책과 의료공급자의 처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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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격탄력성이 큰 질환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실제 폐암 환자에게 있어 흉부CT는 필수
적인 검사이며 치료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치료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하는 검사이고,본인부담율의 인하 폭이 다른 항목들보다는
크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항암제나 방사선치료와 같이 치료를 위한 처
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치료에서 진료비용적으로 환자가 의료공급자가 느끼
는 가격 탄력성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로는 본인부담 인하제도 도
입 후 단기간의 분석이므로 아직 의사의 처방행위가 제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장기적으로 진행된 후의 처방 양상 변화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시 불필요한 의료

의 증가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측면을 예측하고,질병의 중증도와 수가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본인부담 인하제도 시행 전후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행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암 환자의 경제적 수준과 보
장성 강화 제도의 상호 영향성 등에 대한 변수들이 추가 되어 더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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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ul
Dept.ofHealthPolicyandManagement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WooJinChung,Ph.D.)

Thepurposeofthisstudyweretocomparedifferencesinprescription
ofCTandtodeterminewhichfactorshadinfluencedtheprescriptionof
CT in lung cancerpatientssincethepolicyforco-paymentcutwas
introduced.

Aconveniencesampleof401lungcancerpatientswererecruitedfrom
largeuniversityhospitalinSeoul,Korea.Datawerecollectedfor1year
afterthepolicyforco-paymentcutwasintroducedinSeptember,2005.
Thisstudyexamined thefollowingfactorsrelated thechangeon the
prescriptionofCT:sex,age,stage,in/out-patients,treatmentmethods,
medicaldepartments,presenceofoutsideCT.Datawereanalyzed by



- 63 -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program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1.Through chi-squaretest,theprescription ofCT in in-patientsa
significantlyincreasedafterthepolicyforco-paymentcutcomparedto
out-patients.Howevernosignificantdifferenceswereobserved insex,
age,cancerstage,treatmentmethods,medicaldepartments and the
presence ofoutside CT between before and afterimplementing the
policyforco-paymentcut
2.ThereisnodifferenceintheprescriptionofCTbetweenbeforeand
afterimplementingthepolicyforco-paymentcut.
3.Theforwardlogisticregressionmodelwasusedforthemultivariate
analysis.The categorized probable factorsassex,age,cancerstage,
In/Out patients,treatmentmethods,medicaldepartments,and the
presenceofoutsideCT,beforeand afterimplementingthepolicyfor
co-paymentcutwereentered into thelogisticregression analysisas
categoricalcovariatesusingadifferentreferencecategoryforeachrisk
factor. Logistic regression models identified In/out patient as a
significantpredictorofwhetherCTwasprescribed.
Resultsofthisstudy suggested thatthefactorsinfluencingon the

prescriptionofCTweretheprogressofpatients,treatmentmethodsand
in/out-patientsratherthanthechangeinco-paymentrate.Therefore,we
shouldconsidertherelationsoftheseverityofcasesandthe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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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payment-rate to predictunnecessary increase ofprescription of
medicalserviceswhenthehealthcareinsuranceguaranteereinforcement
actisintroduced

Key Words : co-payment, insurance guarantee reinforcement act,
prescriptionofmedic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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